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1. 신고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신고 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 권력 감시, 민생희망 캠페인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2. 피신고인

(주)씨앤앰(캐이블방송 회사)

*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68-26 제일빌딩 (주)씨앤앰 / TEL : 1644-1100

* 서울과 경기 지역에 케이블TV 방송국 17개를 소유한 수도권 최대규모의 복수종합 유선방송사업자

(MSO : Multiple System Operator)로서, 케이블TV 방송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방송, 초고속인터

넷서비스, 인터넷 전화, 디지털 컨텐츠 및 다양한 결합 상품 등을 제공하는 기업

3. 신고 내용

피신고인은 영업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지역별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불공정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협력업체들은 매우 심각한 경영상의 곤란에 직면해 있

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담당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에서 신고서를 제출하

오니 성실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증거물

별도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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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실무 간사 : 심현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1. 기존 협력업체의 권리·권한 일방적 축소와 경영(영

업) 범위 미보장

○ 씨앤앰과 영업·설치·유지보수·철거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은 지역별로 어느 정도 독점권을 가지고 운

영되었음.

- 협력업체는 씨앤앰과 단독 계약을 맺어 해당 지역의 영업과 설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왔음.

- 2014년부터 씨앤앰 원청은 이같은 지역 협력업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방문판

매업체들과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

○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다수와 계약을 맺어서 기존 협력업체의 권리와 권한을

일방적으로 해지·조정함.

-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 업체를 운영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의 경영기반을 심각하

게 위협함.

<사례>

○ 중앙케이블티브이가 같은 지역에 다수 업체와 중복계약을 맺은 사례

- 중앙케이블티브와 서서울정보통신과의 위수탁 계약서

- 중앙케이블티브와 (주)아이에스에이와의 위수탁 계약서

- 중앙케이블티브이와 피닉스정보통신의 업무 위탁 계약서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2. 기존 협력업체와의 업무 위수탁 상태에서 방판업체

도 물량을 이관하여 협력업체 경영 위협

○ 씨앤앰과 기존 협력업체는 영업과 설치, 유지보수, 해지(철거) 업무를 수탁받아서 이를 수행하고 있음.

- 원청 콜센터 또는 영업조직(RM)에서 가입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가 있는 지역 협력업체에

게 설치 업무를 할당하였음.

-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이를 원청에 등록한 후 협력업체서 설치를 진행함. 협

력업체는 영업 설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판영업팀을 운영하였음.

- 그런데 2014년 1월부터 씨앤앰 지사에서 지역 협력업체에 배정해야 할 설치 물량은 자체적으로 운영

하는 외주영업조직(방판)에게 이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영업 설치 외 유지보수업무까지 씨앤앰 지사에서 외주영업조직(방판)에 배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 협력업체들은 설치 물량이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

- 협력업체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애초부터 물량을 다른 업체에 배정했다는 것은 심

각한 위수탁 계약 위반으로 보아야 함.

<사례>

(1) 씨앤앰 원청의 경기동부와 경동지점, 온라인영업팀에서 외주영업조직에 바로 물량을 배정한 사례

(2) 씨앤앰 원청이 운영하는 콜센터(텔레웍스, 효성ITX)에서 외주영업조직에 직접 물량을 배정한 사례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3. 협력업체에 지급하던 단가와 수수료를 씨앤앰에서 일

방적으로 조정·변경함.

○ 아날로그 가입자 중심에서 디지털 가입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단가·수수료 항목과 금액을 일방적으

로 조정·감액함.

<2009년 단가 항목과 금액을 조정·감액한 내역/일부 예시>

설치항목
적용

ATV DTV PVR ISP VOIP

기존
 전주 TAP(컴퍼터 유) 32,000 34,000  상품없었음 34,000 　
 전주 TAP(컴퍼터 무) 29,000 34,000  상품없었음 34,000 　

조정  전주 TAP~ 단말기 15,000 24,000 26,000 23,000 　
감액  단가 비교(평균) 14,000 10,000 - 11,000 　

설치항목
적용

ATV DTV PVR ISP VOIP

기존  서브 TAP(아파트옥상) 24,000 32,000 상품없었음 31,000 　
조정  서브 TAP(아파트옥상) 12,000 22,000  24,000 21,000 　
감액  단가 비교(평균) 12,000 10,000 - 10,000 　

설치항목
적용

ATV DTV PVR ISP VOIP

기존  단자 ~함체(아파트) 13,000 26,000 상품없었음 25,000 　
조정  단자 ~함체(아파트)  7,000 22,000  24,000 21,000 　
감액  단가 비교(평균) 6,000 4,000    4,000 　

○ 일방적인 단가·수수료 항목 조정 후에는 단가·수수료를 전혀 인상하지 않음

- 물가 인상 등 비용 인상 요인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단가·수수료를 5년간 동결함.(ATV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

- 물가 인상율을 감안하면 유지보수 수수료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것은 결과적으로 물가인상에 따른 각종 비용 증대, 노무비 증가 등에 따른 각종 비용을 사실상 협력

업체에 모두 전가시켰음을 의미함.

2008년 유지보수 수수료



구분 ATV DTV ISP VOIP

일반단가 500원 800원 900원 300원

2014년 유지보수 수수료

구분 ATV DTV ISP VOIP

일반단가 450원 800원 900원 300원

특별단가 200원 400원   

○ 2011년부터는 유지보수 수수료 특별단가가 생겨남

- 공청 단가, 할인 고객, 저가 상품 고객에 대해서는 특별 단가를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협력업체

에 적용함.

- 원청의 영업 정책과 가입자 유치 정책에 따라 할인 고객, 저가 상품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자 이에 대한

유지보수 수수료를 50% 삭감한 것으로 보아야 함.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4.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고객관리수 수수료 지급을 차등하거

나 미지급함

○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고객관리수수료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하여 협력업체에 지불할 수수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음.

- 고객의 연체나 일시 정지, VoIP 미사용 시 등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그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행위로 보아야 함.

○ 원청이 협력업체의 등급을 매겨서 업체별 성과를 차등하여 지급함.

- 2012년 이전까지는 평가 점수(절대평가)가 미달할 경우 기준 수수료를 차감하고, 이를 상위 등급 업체

에 지급함.

- 하위 업체에 지급해야 할 유지보수료를 일방적으로 차감한 것으로 보아야 함.

2012.2.1~2013.1.31 기간 동안 적용한 등급별 차등 수수료 현황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급기준
기준 수수료

5% 추가
기준 수수료

3%추가
기준 수수료

0%추가
기준 수수료
-2% 삭감

정산방법
기준 수수료 * 

1.05
기준수수료 * 1.03 기준 수수료 * 1.0

기준 수수료 * 
0.98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5. 협력업체 노무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함.

○ 케이블 가설 공사를 협력업체가 수행하기도 함. - 씨앤앰은 2011년에 기존에 지급하던 공사 대금 중에서 직접 노무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함.

- (기존) 씨앤앰 표준품셈의 83%(직접 노무비) => (변경) 공사내역서의 45%(직접 노무비)

공사명 : xx x동 xx10단지 아파트 개보수 공사(2011년) 면목4동 경남 아너스 아파트 구내망 교체공사(2014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재

료

비

사급재료비 　

도급재료비 1,990,932 　

간접재료비 - 도급재료비*( 0)%

소계 1,990,93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6,470,653 C&M 표준품셈*(83)%

간접노무비 517,652 직접노무비*( 8)%

소계 6,988,306 　

경

비

기타공과 잡비 251,419 도급재료비+간접재료비+노무비*(2.8)%

산재보험료 251,579 노무비*(3.6)%

안전관리비 84,616 도급재료비+직접노무비*( 1)%

소계 587,614 　

순공사원가 9,566,852 도급재료비+간접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334,840 순공사원가*(3.5)%

이윤 553,753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7)%

합 계 10,455,445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할인금액 　 　

최종금액 10,450,000 합계 - 할인

구분 금액 구성비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1,131,455 　
간접재료비 　 　
소계 1,131,455 　

작업부산물(△) 　
소계 1,131,455 　

노

무

비

직접노무비 2,566,224 (공사내역서)*45%
간접노무비 205,298 (직접노무비)* 8%

소계 2,771,521 　

경

비

운반비 　
산재보험료 99,775 (노무비)*3.6%
기타공과잡비 109,283 (직재+노무비)*2.8%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36,977 (재료비+직접노무비)*1%

기타법정경비 　
소계 246,035 　

공사원가 계 4,149,011 　
일반관리비 145,215 (재료비+노무비+경비)*3.5%
이 윤 221,394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7%
합 계 4,510,000 천원단위 절사

사급자재비 736,000 　
보관자재비 - 　
총 원 가 5,246,000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6> 협력업체에 선대납 요구 및 가입자 요금 대납 지시

○ 씨앤앰은 신규 가입자 및 디지털 상품전환을 한 가입자에게 캐치온 서비스를 1달간 무료로 제공한다

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요금을 협력업체에 선대납 강요하고 있음.

- 고객이 거부를 해도 이벤트 기간 중에는 협력업체에서 모든 신규 디지털 전환고객을 가입시켜 대납처

리를 하고 있음.

○ 설치 기사가 설치 시 캐치온 서비스를 안내하게 되며 한 달 동안은 무료라고 설명

- 한 달 이후에는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되고 1주일 전 콜센타에서 안내문자가 온다고 설명

- 하지만 가입자들은 문자 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문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한 달 뒤부터는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핸드폰이 등록이 안 되고 일반 전화번호만 등록된 경우 요금민원 발생 시 협력업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상황 발생.

협력업체의 일년간 대납 사례

년/월
영업대납 캐치온 RVOD

월대납 본사입금 입금일
건수 대납액 건수 대납액 건수 대납액

13/07  2,702,432  3,076,121  1,228,900 7,007,458 07.09 07.01

13/08  3,326,516  2,318,035   5,644,551 08.08 08.05

13/09 809 3,280398 454 639,792   3,920,190 09.06 09.04

13/10 808 3,392,956     3,392,956 10.10 10.04

13/11 669 3,547,708     3,547,708 11.07 11.04

13/12 838 4,000,158     4,000,158 12.06 12.04

14/01 831 3,941,222     3,941,222 01.08 01.04

14/02 563 3,430,848     3,430,848 02.06 02.04

14/03 575 3,934,372     3,934,372 03.07 03.04

14/04 557 4,046,801     4,046,801 04.08 04.04

14/05 654 5,219,356     5,219,356 05.08 05.04

14/06 668 5,216,446     5,261,446 06.10 06.05

○ 공청의 경우 협력업체가 영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영업비로 공청 요금을 내도록 원청에서

지시함.

- 협력업체는 영업 실적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공청 요금으로 대납함으로써 사실상 영

업비가 삭감되는 결과가 나타남.

- 결국 협력업체는 영업 목표 달성을 위해 공청 영업을 하고, 공청 영업 이후 요금을 대납함으로써 경영



에 상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직면함.

공청 대납 사례

작업일자 고객명 상품군 상품명 대납비 비고 종료시점

13-08-31 성산대** ATV ATV공청 110,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13-09-27 그*텔 DTV DTV비즈 122,100 1년대납 14년10월

13-09-28 박*열 DTV DTV비즈 112,200 1년대납 14년10월

13-11-29 상암두산* ATV ATV공청 110,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14-01-27 마포삼성* ATV ATV공청 319,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14-03-22 정*준 DTV DTV패밀리 146,300 6월부터 10개월 대납

작업일자 고객명 상품군 상품명 대납비 비고 종료시점

14-03-25 이*길 DTV DTV패밀리 237,600 1년대납 15년4월

14-03-31 도화우성* ATV ATV공청 440,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14-03-23 한화오벨* ATV ATV공청 110,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요금 인상 부분은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강요

-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가입자 이용요금이 오르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 이 때,

원청에서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디지털 영업비를 가입자 요금인상 보상분으로 사용하도록 압박.

(가입자에게는 요금 인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협력업체가 요금 인상분을 부담하도록 함.)

- 디지털 전환 가입자에게 무약정으로 현재 요금만 내고서도 계속 TV를 볼 수 있다고 전환을 유도하지

만 실제로 씨앤앰은 1년 약정 등록을 하도록 함. 이때, 가입 고객에게는 1년 약정을 알리지 않고 씨앤앰

원청에서는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요금 인상분을 협력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함.

(협력업체에서 선대납하는 방식)

- 아파트와 계약할 때 ‘무상으로 공청을 유지보수한다’라고 계약 후 전산 상에 전 세대를 가입자로 등록

시키고 매달 가입자 요금을 원청에서 받은 영업비로 메워넣기도 함.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7. 협력업체에 외상매출금을 발생시키고 이를 다시 회수함.

○ 씨앤앰에서는 신규가입자 및 ATV->DTV전환 작업자에게 RVOD 시연을 요구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함.

- 협력업체 설치 기사가 가입자에게 RVOD를 시연하면 한 달 간 볼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함. 이때, 협력

업체는 이 금액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함.

- 씨앤앰은 한 달 단위로 RVOD 시연에 따른 쿠폰비를 협력업체에 정산하는데, 이를 다시 씨앤앰으로

재입금하도록 함.

○ 씨앤앰에서 가입자가 VOD 무료 시연을 이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협력업체에 지급함.

- 그런데 씨앤앰은 이 금액을 다시 협력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음.

- 결국 협력업체는 VOD 시연과 관련하여 씨앤앰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부담하고 있음.

- 또한, 협력업체 설치기사들이 VOD 시연을 대행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음.

- 즉, 원청이 자기 정책을 협력업체에게 강요하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업무를 모두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8. 협력업체 설치·철거 검수에서 이중 차감

○ 씨앤앰 원청에서 협력업체 설치 및 철거 업무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음.

○ 씨앤앰 원청은 검수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협력업체에 지급할 설치·철거 단가를 일방적으로 미지급

함.



작업구분 상품명 설치구분 배선형태 단가 차감액 환급액

이전설치
DTV HD 
프리미엄

이전
 Sub TAP ~ 

단말기 
31,000 86,240    43,120   

상품변경
DTV HD 
이코노미

전환
 ATV(Y,N) ->   

DTV 
15,000 43,120    21,560   

이전설치
DTV HD 
프리미엄

이전  단자함 ~ 단말기 25,000 14,373    7,187 

설치
DTV HD 
패밀리

신규
 Sub TAP ~ 

단말기 
31,000 43,120    21,560   

상품변경
DTV HD 
이코노미

전환  SD <-> HD 9,000 86,240    43,120   

○ 씨앤앰 원청은 설치·철거 검수 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차감하고 있음

- 위에서 본 것처럼 검수로 지적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단가를 미지급하고, 전체 검수 대상의 일정 비율

에 대해서도 추가로 단가를 미지급함.

○ 협력업체가 검수 지적 사항을 수정·시정했어도 씨앤앰 원청은 미지급한 단가를 정상적으로 정산하지

않음.

- 철거의 경우에는 미단선 발견 시 단가 미지급과 함께 5만원의 패널티를 별도로 부과함. 미단선을 시정

하여 단선 조치를 해도 미지급 단가와 패널티 금액을 환급하지 않음.

검수항목 불량률 산출식 비고

설치 

현장검수

[불량감점 / (검수수량*100)] * 현장검수 반영비율(30%) → 
사업군별 합산

ATV의경우 신호검수 

적용이 불가한 사유로 

반영비율 70% 적용
철거 

현장검수
[불량감점 / (검수수량*100)] 사업군별 동일

신호검수
[불량감점 / (검수수량*100)] * 신호검수 반영비율(40%) → 

사업군별 합산

ATV제외 / VOIP의 경우 

개통 확인율 적용



작업상세 상품군 상품명
설치

구분
배선형태 단가

검수차감

액액
환급액

해지 ISP
ISP 

CNM광랜
철거

 장비유

(선로단선) 
5,000 106,857 없음　

해지 ATV
ATV 

보급형
철거

 장비무

(선로단선) 
4,000 26,714 　없음

이전철거

(지점내)
ATV

ATV 

보급형
철거

 장비무

(선로단선) 
4,000 106,857 　없음

해지 ATV
ATV 

경제형
철거

 장비무

(선로단선) 
4,000 26,714 　없음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9. 협력업체에 적정업무를 강요하며 계약해지 및 다른 업체

로의 업무 이관을 협박함

○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하자 원청인 씨앤앰은 각 협력업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협박함.

- 협력업체가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원청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수탁 계약을 해

지하거나 업무를 다른 업체로 이관할 수 있다는 압박을 수차례 반복함.

○ 협력업체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원청 차원에서 그 원인을 따지고 대책을 수립하여 해

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협력업체에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임

-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를 불문하고 협력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갑

질 중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음.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10.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 계약 해지

○ (주)씨앤엠은 협력업체가 자신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업체들에 대하

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 일산 지역 씨앤앰 협력업체인 시그마네트워크(주)(이하“시그마”)가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원

청 씨앤앰에서는 소송 철회를 협박함. 원청 씨앤앰의 협박에도 협력업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자 씨앤앰

은 위수탁 계약 기간(2015년 8월 31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무위탁계약 해지”를 통

보함.

- 마포 지역 씨앤앰 협력업체인 티앤씨넷(주)에 대해서도 씨앤앰은 동일한 행위를 함.

○ 씨앤앰은 시그마네트워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업체의 사무실이나 집기 및 작업에 필요한 장

비 차량 등 인수인계 하지 못하도록 함.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11. 특정 업체 장비 구매 및 사용을 강제함.

○ 4000개가 넘는 자재의 구입처를 원청이 결정하여 협력업체에 강요.

- 정해진 자재를 정해진 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함.

<자재 사용처 지정 현황>

규격 구매단가 최종구매거래처명

5C SS 케이블 RG-6/U/T-SS (1.3mm 지지선) 202 (주)금강케이블

5C SS 케이블 RG-6/U/T-SS (1.3mm 지지선) 175 (주)에스파워

5C 압착 콘넥터 　 230 주식회사에스제이파워넷

5C 케이블 RG-6/U/T 128 (주)에스파워

5C 케이블 RG-6/U/T 128 일조텔레콤(주)

5C 케이블 RG-6/U/T 145 (주)금강케이블

5C 콘넥터 ONE TOUCH 193 주원정보통신

5C 콘넥터 크램프형 109 미래부품

5단 선반 460*910*1800 116,800 (주)신아이앤씨

5단옷장 　 230,000 민트인터내셔날

5단캐비닛 　 440,000 민트인터내셔날

7C Pin형 콘넥터 GRS-11U-CH 2,900 (주)에스파워

7C Pin형 콘넥터 QAM To 8VSB Trans   Modulator 2,100 주원정보통신

7C Pin형 콘넥터 FT형 2,900 (주)하나시스템즈

7C Pin형 콘넥터 ONE TOUCH 1,300 주원정보통신

7C SS 강선 케이블 RG-11/U/T-SS (강선   2.6mm 지지선) 460 (주)금강케이블

7C SS 강선 케이블 RG-11/U/T-SS (강선   2.6mm 지지선) 395 (주)에스파워

7C SS 연선 케이블 RG-11/U/T-SS (연선   1.8mm 지지선) 404 (주)금강케이블

7C SS 연선 케이블 RG-11/U/T-SS (연선   1.8mm 지지선) 350 (주)에스파워

7C 압착콘넥터 　 2,300 주식회사 에스제이파워넷

7C 압착콘넥터 　 2,300 (주)하나시스템즈

7C 케이블 RG-11/U/T 257 (주)에스파워

7C 케이블 RG-11/U/T 295 (주)금강케이블

7C 케이블 RG-11/U/T 257 일조텔레콤(주)



위반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의 건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시행일

2014.2.14]]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

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8.13] [[시행일 2014.2.14]]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3.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

4.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

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

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
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개정 2014.2.11>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

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

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

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

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

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

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

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 방해

9. 삭제 <1999.6.30>

10. 부당한 지원행위


